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

[별표 1] <개정 2011.6.29>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4 관련)

 - 이전 생략 - 

2. 공동주택[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·공동생활가정·지역아동센터·노인복지시설(노인복지주

  택은 제외한다)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]. 다만, 가목이나 

 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

  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,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

 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

  서 제외하며,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.

 

   가. 아파트 :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

- 이하 생략 - 


